
 
‘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 ‘방송 독립’ 가치 지켜가야

   대법원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 자격으로 KBS 보도에 개입했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 독립의 숭고한 가치가 확인된 이번 판결에 환영
의 뜻을 표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의 준엄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KBS의 독립성은 수없
이 훼손돼 왔다. 정치권은 KBS를 홍보 도구로 활용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
고, 일부 KBS 구성원들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국영방송’
의 오명을 스스로 떠안았다. 1964년 방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 조항 위
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점은, 이런 왜곡된 관계가 암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깨어있는 KBS인들은 움직였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탄생으로 이어
졌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역사는 방송 독립 쟁취의 역사였다. 왜곡된 관행을 
거부했고,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싸워왔다. 이번 
판결도 장악에 저항한 10년이 낳은 소중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
다.

   이번 확정판결을 계기로 KBS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져야 한다. 법에 명시된 
대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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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정치권이 명심
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과 이사회도 법이 보장한 ‘방송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
고 향후 또다시 방송 독립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언론노조 KBS 본부
는 망설임 없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해 왔던 KBS본
부의 자랑스런 역사가, 앞으로 또 되풀이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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